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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위원님 요구자료> 

1.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세부 사유 

<자격정지>
(단위 : 명)

연도 시도 1호 2호 3호 4호 자격정지 사유 자격정지 내용

’14년

광주 0 0 0 2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시간 허위 보고(4호) 3개월 정지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시간 허위 보고(4호) 3개월 정지

경기 1 1 1 0

돌보미 보호 소홀로 아이가 베란다 틈 사이로 떨어져 상처(1호) 3개월 정지

돌보미 과실로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경미한 부상(2호) 6개월 정지

보수교육 3회 이상 연속 미이수(3호) 3개월 정지

전북 0 0 1 3

서비스 변경, 취소 사항을 센터에 미보고(4호) 3개월 정지

활동시간 허위 과다보고(4호) 3개월 정지

영리 목적으로 이용가정에 서비스 허위 신청 권유(4호) 3개월 정지

보수교육 3회 이상 연속 미이수(3호) 3개월 정지

전남 0 0 2 0
보수교육 3회 이상 연속 미이수(3호) 3개월 정지

보수교육 3회 이상 연속 미이수(3호) 3개월 정지

경남 0 0 1 1
보수교육 3회 이상 연속 미이수(3호) 3개월 정지

활동시간 허위 과다보고(4호) 3개월 정지

’15년

서울 1 0 0 0 돌봄 활동 중 아이 돌봄 소홀 등 미숙 활동(1호) 6개월 정지

광주 0 0 0 1 영리 목적으로 이용가정에 서비스 허위 신청 권유(4호) 3개월 정지

경기 0 0 2 0
보수교육 3회 이상 연속 미이수(3호) 3개월 정지

보수교육 3회 이상 연속 미이수(3호) 3개월 정지

전북 0 0 0 1 서비스 취소에도 불구하고 활동한 것으로 허위 보고(4호) 3개월 정지

제주 1 0 0 0 기본적 보호 소홀로 아동 상해 발생(1호) 6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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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시도 1호 2호 3호 4호 자격정지 사유 자격정지 내용

’16년

서울 1 0 0 0
돌봄활동 중 아이를 교구막대기로 1회 체벌

(1호)
6개월 정지

광주 0 1 0 0
돌보미가 환복하던 도중 아이가 뜨거운 커피에 손을 담

가 화상(2호)
6개월 정지

경기 0 0 1 2

보수교육 3회 이상 연속 미이수(3호) 3개월 정지

서비스 허위 신청으로 부정수급(4호) 3개월 정지

서비스 허위 신청으로 부정수급(4호) 3개월 정지

충북 1 0 0 2

돌봄 활동 중 아이돌봄 소홀(1호) 6개월 정지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 허위 보고(4호) 3개월 정지

평일 활동을 주말 활동으로 허위 보고(4호) 3개월 정지

’17년

서울 1 1 0 0

돌봄 활동 중 아이 돌봄 소홀(1호) 6개월 정지

아이가 아파트에서 틈 사이로 떨어져 상처(2호) 6개월 정지

부산 1 0 0 1
손으로 아이 머리 체벌, 연필로 위협(1호) 6개월 정지

미활동시간을 활동한 것으로 허위보고(4호) 3개월 정지

대구 1 0 0 0 아이 방임 및 아이 대상 욕설, 고성(1호) 6개월 정지

경기 0 0 2 2

보수교육 3회 이상 연속 미이수(3호) 3개월 정지

보수교육 3회 이상 연속 미이수(3호) 3개월 정지

아이돌봄서비스 허위 신청(4호) 3개월 정지

이용가정과 담합하여 활동시간 허위 보고(4호) 3개월 정지

강원 0 0 0 2
영리 목적으로 가정환경 공유 및 불필요한 서비스 알선

(2명, 4호)
각 3개월 정지

충북 0 0 0 1 상품권 및 꽃 구매 알선(4호) 3개월 정지

경남 0 0 2 0

보수교육 3회 이상 연속 미이수(3호) 3개월 정지

보수교육 3회 이상 연속 미이수(3호)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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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시도 1호 2호 3호 4호 자격정지 사유 자격정지 내용

제주 1 0 0 0 아이 목욕 도중 뜨거운 물이 아이에게 닿음(1호) 6개월 정지

’18년

서울 2 1 2 1

돌봄활동 중 아이 체벌(유모차를 벽에 밀침)(1호) 6개월 정지

돌봄활동 중 아이 방임 사실 확인(1호) 6개월 정지

돌봄활동 중 과실로 아이가 보온병에 담긴 뜨거운 물을 
쏟아 화상(2호)

6개월 정지

보수교육 3회 이상 연속 미이수(3호) 3개월 정지

보수교육 3회 이상 연속 미이수(3호) 3개월 정지

아이돌보미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음에도 센터에 
미보고하고 활동하던 지역에서 지속 활동(4호)

3개월 정지

대구 0 0 0 3

서비스 활동 및 급여 허위 신청(4호) 3개월 정지

시스템 상 야간(급여의 50% 가산)으로 신청 후 실제로는 
오전에 서비스 제공(4호)

3개월 정지

이용자에 불필요한 서비스 허위제공 알선(4호) 3개월 정지

광주 1 0 0 0
돌봄 활동 중 방임으로 아이가 맨발로 혼자 집밖으로 나가 

어린이집으로 뛰어감(1호)
6개월 정지

경기 2 0 0 0

돌봄 활동 중 아이 관리 소홀(CCTV 확인)(1호) 6개월 정지

돌봄 활동 중 아이를 집에 두고 외출(마트)(1호) 6개월 정지

강원 0 0 0 1 허위로 돌봄시간 청구 및 부당이득(4호) 3개월 정지 

전북 0 1 0 1

서비스 이용 허위 신청 및 정부지원금 부당수령(4호) 3개월 정지

돌봄 활동 중 과실로 아동이 과일칼에 베여 손가락 
부상(2호)

6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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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연  도 지  역 자격취소 세부 사유 비고(경력조회시 미적발 사유 등)
아동학대 

해당 여부

’14년 강원도

‧ 경제사범(다단계 사업 활동)
 - 징역 6개월 처분(’12.9월)   
‧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자격 
취소

‧ 해당 돌보미에 대하여 대하여 
범죄경력을 의뢰하였으나, 범죄경력
조회 시 이상 없음으로 회신
(’13.9월) 

‧ 법무부에서 범죄경력 발견 및 본인 
자백(’14.10월) 

  * 해당돌보미는 ’13.9월~’14.10월활동

’14년 세종시

‧ 어린이집 근무 시 업무상 횡령, 사기
  - 징역 1년 처분(’11.4월)
  - 잔형 면제로 사면(’12.1월)
‧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자격 
취소  

‧ 해당 돌보미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의뢰하였으나, 범죄경력조회 시 
이상 없음으로 회신(’14.7월) 

‧ 추후 발견하여 경찰서에서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범죄경력조
회 결과 재회신(’14.10월)  

  * 해당 돌보미는 ’14.8~10월 활동

’15년 부산시 

‧ 성매매 장소 알선(아이돌보미 활동 
기간 중이었으나, 아이돌보미 활
동과는 무관)으로 벌금형 선고

  (’14.7월)
  - ’15년 결격사유 조회 시 발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성범죄로 결격사유에 해당되
어 자격 취소(’15.12월)

아이돌보미 활동 기간 중 
사유 발생으로 자격취소

연도 시도 1호 2호 3호 4호 자격정지 사유 자격정지 내용

울산 0 0 0 1 서비스 이용 허위 신청 및 정부지원금 부당수령(4호) 3개월 정지


